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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정보재화로서 개인정보의 특징과 개인정보에 한 경제  고찰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의 부정  효과를 방

지하기 한 지불의사 비용, 즉 Willingness To Pay(WTP)를 분석하 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 지불의사비용 결

정요인에 한 학술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 지불의사비용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이 양분선택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기 

한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고자 하 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pay (WTP) for prevent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Most of 

previous studies only estimate the value of the WTP and, unlike them, this paper discusses personal information as an 

information good. Using a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this paper empirically analyse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determine the WTP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posing that gender, 

working status and communication cost are determinants for the WTP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TP(Willingness to Pay),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I. 서  론

정보기술의 발 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은 사회 으로 정  효

과와 부정  효과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본 논문은 정보기술 발 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즉 개인정보 활용의 부정  효과에 을 맞춘다. 안

수일(2014년 5월 12일), 수정일(2014년 7월 28일), 게재

확정일(201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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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2013, 개인정보의 가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  비용 분석)이며, 이와 별도로 다양한 추가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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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건수는 2012년 약 17만 건

으로 한 해 인 2011년과 비교하여 36%가 증가하

다. 이는 개인정보침해로 개인이 비효용(disutility)

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부정  효과 방지

하기 한 지불의사 비용 즉 Willingness To Pay

(이하 WTP)를 연구한다. 김여라 외 (2007) 등 기존

문헌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WTP를 도출하 다[2]. 기존문헌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한 WTP를 추정

한 것이다. 개인정보에 한 가치평가는 개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OECD, 2011),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한 WTP도 개인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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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 된다[17].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한 

WTP를 결정하는 개인특성에 한 학술  연구가 아

직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를 

한 WTP가 가구의 통신비용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통계  유의성 확보

에는 미흡하 지만 개인의 특성인 성별과 취업여부도 

WTP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안이 될 수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이 양분선택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기 한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다. 동 분석방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범 하

게 이용되고 있으며, 비시장재화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직  방법으로 공공재  환경 등 비시장재화의 가

치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

한 개인정보 보호를 한 WTP 추정연구에서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와 련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에 한 자료 산정에서 권홍 외 (2012)가 이 양분

선택법을 이용한 바 있다[1]. 본 논문은 기존 이 양

분선택법에 한 연구를 보다 확장하여 개인정보 보호

를 한 개인의 WTP 결정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함

으로 학술문헌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 정보재

화의 에서 개인정보에 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

보기술의 격한 발 에 따라 과거와 달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 3장에서는 2013년 국 남녀 8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한 

WTP를 결정하는 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한다. 자

의 문헌조사에 따르면 WTP 결정요인에 한 연구는 

개인정보 련 문헌에 새로운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결론이다. 

 

II. 정보재화와 개인정보에 한 논의

2.1 정보재화로서 개인정보의 특징

정보재화(information goods)의 일종인 개인정

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개인

정보보호법),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의 정보

(정보통신망이용 진  보호 등에 한 법률)로 나타

낼 수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재화의 경우 일반 

물질재화(physical goods)와 달리 상 으로 용이

하게 복사와 송이 가능하다(Varian, 1998)[22]. 

기술발 으로 손쉽게 복사와 송이 가능하여 추가 생

산을 한 한계비용(marginal cost)도 낮다. 그러나 

기 생산비용의 경우 정보재화가 일반재화와 비교하

여 기 생산비용이 반드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정보재화로서 개인정보는 공공재화(public 

goods)의 일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번 이용한 

개인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하여 생

산된 개인정보는 비경합성1)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공공재화의 다른 성격인 비

배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2) 개인정보

는 불법 인 사용이 있지 않은 범 에서 비용을 지불

하지 않은 경제주체가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집된 개인정보가 비배재성을 완 히 보유하

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를 들어 사회 계정보의 경

우 이를 이용하여 사회 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개인정보의 생산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OECD, 2011)[17]. 우선 개인이 자발 으로 상

방 혹은 기업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불법 으로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가공, 추정하여 재생

산할 수도 있다.  

자발  정보제공으로 생산된 개인정보의 경우 (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주체는) 추가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도 허용된 범 에서 개인정보를 활

용할 수 있다.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자의 경

우 정보를 제공한 개인은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정  효과를 기 하는 경우이며, 후

자의 경우 부정  효과를 기 하는 경우일 것이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와 련된 요 이

슈는 비공식  (혹은 불법 )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함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체는 부정  효과를 경

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불법 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

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재화에 한 불법  활

용 혹은 무임승차자(free-rider)를 방지하는 방법은 

추가 생산을 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

(Varian, 1998)[21]. 추가생산의 비용을 증가시킴

1) 경합성(rivalry)이란 한 사람이 소비하는 경우 다른 사람

이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의 발 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으로 생성된 개인정보는 

장과 복사가 용이해짐으로 비경합성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2) 배제성(excludability)이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

자를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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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정보의 비공식  활용을 막는 것이다. 보완

장치 등을 통하여 무임승차자의 이용을 배제할 수도 

있으며, 련 법률의 구속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러나 기술발 으로 개인정보의 추가생산의 비용이 감

소하여, 근본 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2.2 개인정보에 한 경제  고찰

개인정보에 경제  논의를 진행하기 하여 정보재

화에 한 논의의 개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기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의 완 공개가 사회 혹은 시장

의 효율성이 증진한다는 주장이 주류 다. 이는 개인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공개를 하지 않는 합리 (rational)인 의사결정 

주체로 가정하기 때문이다(Stigler, 1980)[19]. 결

국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완  공개되어야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제거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Acquisti, 2010)[14]. 모든 정보의 완 공개는 소

비자 측면에서 개인선호에 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정보의 완 공개로 효율 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며, 이와 같은 의견은 시

카고(Chicago)학 에서 비롯되었다.3)  

기 시카고학 의 논의는 다양한 반론에 직면한

다. Varian(1996)은 를 들어 소비자가 개인정보, 

즉 구매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련 제품에 한 유용

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21].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이미 구입한 제품정보과 계되어 

구매자가 심없는 다른 제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지 한다. 개인정보의 공개로 과다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불편을 느끼고, 

기업은 정보제공에 비용증가로 경제에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4) 이와 더불어 일부 기업은 약탈

으로 소비자에게 근할 수 있다5). 

3) Posner(1980)는 노동시장  결혼시장 등에서 개인정

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은 생산자가 자신이 생

산한 상품의 결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과 유사하

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18].  

4) 미국연방거래 원회에 따르면 99%의 온라인 업체가 개

인정보를 보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 의 온라인 거

래업체 에 하나인 아마존(Amazon.com)은 약 2천 3

백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의 가

격책정을 하 고 이와 같은 부 한 매행 로 인하여 

이미 6,896명에게 상품반품 조치를 실시하기도 하 다. 

5) 를 들어 특정 컴퓨터를 구매한 고객에게 그가 선호할 

Acquisti(2010)는 정보공개가 두 가지 양면을 가

지고 있음을 지 한다[14]. 정보공개는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가 개인의 효용을 반드시 증

가시킬 것이라고 단정 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개인정보의 사례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

운 정보획득이 가능하며 기업은 소비자에게 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공개로 소비자

는 정보의 홍수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기업은 

정보제공 투자에 과다 지출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불법 으로 악용함으로 소

비자는 심리 이고 정신 인 부담을 느끼고, 사생활도 

침해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측면에서 최근 정보경제학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효용극 화, 기업의 

이윤극 화, 사회  효용극 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Anderson and Moore, 

2006)[13].6) Taylor(2004)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에 한 라이버시를 통하여 효용을 달성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20].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거래될 것이

라고 기 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매매할 유인이 있을 수 있음으로 사

회  효용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기업은 개인의 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부 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다.

III. 개인정보 보호를 한 지불의사 비용의 결정

모형

정보경제학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살펴본 결과 개인

정보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인정보 공개가 개인과 기업, 즉 사회 으로 

a) 정  효과와 b) 부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다.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효

용을 릴 수 있다면 비용을 납부하고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를 들어 학술단체에 

가입을 원하는 학자들이 가입비를 납입하는 경우가 이

에 해당 할 수 있다. 학술단체에 가입하고 그 단체가 

수 있는 부수 기자재를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

시하는 것이다. 즉 개인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부

수 기자재를 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Brunk (2002)는 소 트웨어 회사들이 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라이버시가 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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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학술정보의 혜택을 향유

하기 하여 회비를 납입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에게 비효용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은 이에 합당한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

개인정보 공유는 사회  가치증진을 유도할 수 있

지만, 이와 반 로 개인정보의 침해는 사회  가치하

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것

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불

이익, 즉 효용의 감소가 존재한다는 근방식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

기 한 지불비용의 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김여라 외 (2007)와 동일한 근방식을 유지한다[2]. 

본 논문은 화폐  지불의사 비용을 결정하는 개인의 

특성에 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문헌과 

다른 주제를 연구한다.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한 경

우 개인의 피해규모에 한 연구를 진행하는 이창범·

김본미(2004), 그리고 기업의 피해규모를 연구하는 

유진호 외(2009), 한창희 외(2011)와 구분된다. 

한 개인정보의 가치에 을 맞추고 있는 채승완 외 

(2007)와 다르게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한 지

불의사 비용에 을 맞추고 있다[9]. 

본 논문은 개인정보 침해에 한 가능성과 이를 방

지하기 한 지불비용, 즉 WTP의 결정요인을 조사한

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연구하

는 문헌과 구분된다. 차건상(2011)의 경우 사건이 발

생한 경우 즉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수용의

사 액(Willness to Accept: WTA)를 조사하 다

[11].7)  

3.1 이 양분방법론(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의 이론  배경

본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와 련된 기존  김여라 외

(2007)와 동일한 이 양분선택형을 이용한다. 

Hannemann et al.(1991)가 단일양분선택법

7) Horowitz and McConnell (2002)에서 기존 문헌을 

통하여 WTA/WTP가 1보다 높음을 보고하 다. 이는 개

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보유자들이 요구하는 

WTA를 추정하는 권홍 외(2012)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을 방하기 한 WTP를 추정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한 WTP에 한 조사는 기존 김여

라 외(2007)의 연구방법과 동일하다.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의 효율

성을 증진하기 하여 개발한 방법론이다. 이를 

Lopez-Feldman(2013)가 최우도 방정식

(likelihood function)을 활용하여 추정한 이 양분

선택 방법론을 본 에서 활용하 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 가치평가를 한 지불의사비

용에 한 분포는 각 개별 응답자 로부터 직 으로 

추출될 수 있다. 임의(randomly)로 선택된 는 자

신에게 제시된 액에 근거하여 이분법

(dichotomous) 인 응답 즉 ‘ ’ 혹은 ‘아니오’에 

답을 하게 된다. 응답결과는 변수 로 ’는 =1로 

그리고 ‘아니오’는 =0이다. 여기에서 응답자에게 제

시된 액  은 사 으로 정해진 액이며, 도 

에게 임의로 주어진다.    

WTP (initial) 
(X )

W TP  (se cond )
(2X )

W TP  (se cond )
(X/2)

ye s

ye s

no

no

no

yes

W
T
P

yes

no

Fig. 1. Survey process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본 논문에서도 이 양분선택법에 의해 Fig. 1.에서

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여 네’라고 응답한 경우 기 제시액을 

제시하고, 다시 ‘네’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두 번째 제

시액을 제시하 다. 를 들어, 1,000원 제시액의 경

우 응답자가 ‘네’하면 2,000원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가 

없다(‘아니오’)고 하면 500원을 제시하여 응답자에게 

‘ ’와 ‘아니오’의 응답을 토 로 WTP의 분포를 추정

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에서 기 제시액은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12,000원, 14,000

원, 16,000원, 18,000원, 20,000원의 10개 그룹으

로 설정하 다.8) 응답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각 그룹

당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조사하 다. 

8) 기존 김여라 외 (2007)에서는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김재홍(2010), 한국개발연구원(2004), 곽승  외

(2001) 에 의하면 그룹설정에 정형화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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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

Total 800 100

Gender
Male 411 51.4

Female 389 48.6

Merital Merried 486 60.8

Status Single 314 39.3

Employment

Status

Employed 575 71.9

Unemployed 225 28.1

Age

20s 190 23.8

30s 220 27.5

40s 210 26.3

50s 130 16.3

over 60 50 6.3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48 18.5

college or more 652 81.5

Household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228 28.5

3-5 million 312 39.0

More than 

5 million won
260 32.5

Household

Communicati

on rates

Less than 

₩100,000 a 

month

303 37.9

₩100,000~200,0

00
294 36.8

More than 

₩200,000 a 

month

203 25.4

3.2 설문조사  조사결과

2013년 9월 국의 만20세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녀

를 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설문

을 진행하 다. Table 1.에 정리된 것처럼 표본은 성

별, 연령별,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을 감안하여 

KISA의 2012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의거하여 

구성하 으며, 최종 총 800개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

하 다.

Table 1. Survey Sample Design

Classification Contents

Population

men and women over 20 having 

experienced with Wi-Fi or wired 

internet more than once within a 

month

Sample

Size
800 persons responded

Sampling

Significantly allocated with 

gender, age, region based on 

internet usage rate of 2012 KISA 

Internet Usage Survey

Survey 

Method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CAWI)

Survey Period September 2013

응답자의 주요 특성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성별로 남성은 51.4% 그리고 여성은 48.6%이

다. 응답자의 60.8%가 기혼이며, 71.9%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30 와 40 가 53.8%를 차지하고 있

으며, 81.5%가 학교 재학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WTP에 한 조사에서 소득은 산제약을 의미

하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32.5% 

그리고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28.5%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 가구의 25.4%가 월 20만원 이상의 통

신요 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Frequency of the Sample

3.3 지불의사 비용 결정요인 분석

지불의사비용 산출을 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에 

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해 개인정보를 유형

에 따라 분류하 다. 개인정보의 유형을 분류하기 

해서는 정보통신망법 해설서 기 을 참조하 고, 개인

정보보호 원회 소속 문가들과 개인정보보호 회 

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Table 3.과 같이 7가지의 개

인정보 유형으로 분류하 다.

WTP에 한 조사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자신이 보

유하고 있는 산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곽승  외, 

2001). 산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WTP를 최

로 제시하는 것이 정보보호 침해를 통한 비효용을 제

거하는 최선의 략일 수 있다. 따라서 설문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한 지출은 다른 소비를 인다는 것을 

명시 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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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Description

Basic info.
Name, address, ID and password, 

family relationships and so on.

Unique 

info.

Social security number, passport 

number, driver's license number and 

so on.

Medical 

health 

info.

Medical records, health status and so 

on.

Economic 

info.

Income, credit card account numbers 

and bank accounts, purchases history 

of goods, and so on.

Social 

relationshi

p info.

Edu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familiar relationships, 

group activities, and so on.

Communic

ate 

location 

info.

Mobi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GPS location information, and so on.

Legal info.
Criminal records, tax records, details 

such as fines imposed.

Variables Definition Remarks

Gender gender Male=1, Female=0

Personal 

characteris

tics 

Merital

Status
mar

Marries=1, 

Single=0

Employment

Status
work

Employed=1, 

Unemployed=0

Age age age

Education edu

College or more= 1, 

High School or 

less=0

Experience 

infringed
fringe

Experienced= 1, 

Nothing=0

Household

Income

ilow
Less than 3 Million 

won=1, Others=0

Household

characteris

tics

ihigh
More than 5 million 

won=1, Others=0

Household

Communicati

on rates

tlow

Less than ₩100,000 

a month=1, 

Others=0

thigh

More than 

₩200,000 a 

month=1, 

Others=0

Household 

Members
no

Number of 

household member

Table 3.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동일한 에서 소득은 개인소득 보다 가계소득을 

고려하도록 유도하 고, 이는 소득이 없는 응답자들이 

WTP 편이를 제거하기 해서이다.9) 동시에 가구 구

성원 체의 개인정보 보호측면을 강조할 수 있어 사

회 으로 바람직한 WTP 도출을 유도할 수 있다. 

WTP 분석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은 매월 4,260원으로 분석되었

다.10) 이는 과거의 연구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1) 

본 논문은 기존문헌과 달리 WTP를 결정하는 요인

에 한 분석을 진행하며, 이를 하여 Table 4.에서 

9) 개인소득을 근거로 WTP를 조사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응답자는 과소로 답변할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개인소득

은 없지만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WTP를 높게 제시할 응

답자를 배제할 수도 없다.  

10) Horowitz and McConnell (2002)에 의하면 WTP

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

지 않는 경우가 문헌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WTP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매월 7,344원

으로 조사되었다; WTP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를 배제

하는 경우 WTP를 일반  평균과 비교하여 과  추정

할 수 있다. 

11) 김여라 외(2007)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기 

하여 WTP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9% 지

만, 동 조사에서는 약 23%로 약 17%가 감소하 다.

제시된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 다.12) WTP 

결정요인 추정을 하여 단일양분선택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하여 Hannemann et al.(1991)가 제

시한 이 양분선택법을 이용하 다. 동 방법론은 이항

분석(probit 혹은 logit)모형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일부 술한 바와 같이 기존 방법론과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설문에서 응답자는 이분

법  즉 ‘ ’와 ‘아니오’를 두 번에 걸쳐 응답한다. 이것

이 한번 진행된다면 이항분석 모형과 유사하다. 두 번

째로 응답자는 임의로(random)로 제시된 지불 액

에 하여 이분법  응답을 한다. 이미 기존 문헌에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하여 WTP를 추정한바 있다.

Table 4. Definition of the Variables

12)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자가 정확한 가구의 소득과 통

신비를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가구특성에서 소

득과 통신비는 범주형(category) 변수로 조사하 다. 

추후 이를 개선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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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학술  기여는 Lopez-Feldman 

(2013)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WTP의 결정요인을 분

석하는 것이다[23]. 다시 말해 WTP를 추정하는데서 

한 걸음 발 하여, WTP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를 선정

한다. Table 5.는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구분하여 

WTP를 결정하는 요인에 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한 WTP는 가구의 

통신비용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통신비용(thigh)는 5%의 유

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 다. 가

구당 통신비용을 월 20만원 이상 지불하는 가구는 그

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기 

한 WTP를 매월 2,994원 높게 제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계  유의성 확보에는 미흡하 지만 개인의 

특성인 성별과 취업여부도 WTP를 결정할 수 있는 변

수로 안이 될 수 있음을 보 다. 

Table 5. Results of the Maximum Likelihood 

Equa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Para

meter

z-valu

e

Para

meter

z-valu

e

gender 1,610 1.734) 1,673 1.824)

mar 1,112 .93

work 1,829 1.734) 1,839 1.784)

age -24 -.51

edu 1,278 .99

fringe 1,214 1.32

ilow 1,750 1.43

ihigh 699 .65

tlow -439 -.10

thigh 2,994 2.563) 3,615 3.131)

no 203 .38

constant 1,921 .60 4,345 4.56

Measured 

value
617 617

Wald Chi
2)

22.86 17.86

Prob>Chi
2)

.0185 .0005

※ 1), 2), 3), 4)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5%, 10%, 20% level respectively.

남자일수록 취업을 한 응답자일수록 개인정보의 침

해를 방지하기 한 WT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의 유의수 에서 모수가 (zero)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구당 통신비

용을 월 10만원 미만 지불하는 가구는 개인정보 침해

를 방하기 한 WTP를 그 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낮게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해석

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구당 통신비용을 상

으로 높게 지불하고 있는 가구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기 한 WTP가 높지만, 통신비용을 상 으

로 낮게 지불하고 있는 가구의 WTP가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이다. 

Table 4.의 두 번째 모형은 통신비, 성별, 그리고 

취업여부만을 근거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 히 높은 

통신비용(thigh)는 5%의 유의수 에서 모수가 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통계 으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의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 지 않은 응답자와 비교하여 WTP

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없

었다는 것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부정  효과 방지

하기 한 지불의사 비용을 이 양분선택법에 근거하

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기 

한 WTP가 가구의 통신비용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 다. 가구당 을 월 20만 

원 이상 지불하는 가구는 그 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기 한 WTP를 매월 2,994

원 높게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했지만 개인의 특성인 성별과 취업여부도 

WTP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 과거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응

답자가 그 지 않은 응답자와 비교하여 WTP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없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기 한 WTP를 

결정하는 기존문헌에서 진일보하여, WTP를 결정하

는 요인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피해 당사자의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한 사회  비용을 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같은 비시장재화의 사회  

가치를 추정하는데 WTP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사

용되고 있고, 이에 한 심과 연구도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지만 인터넷 환경, 정보보호 환경 등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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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향후에는 

WTP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환경에 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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